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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도시관리국)

검   토   보   고   서
2020년 6월 9일

전문위원 이 광 희

1. 안건명: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도시관리국)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6월 1일, 강서구청장

3. 제출근거

○ 지방회계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합 계 29,216,451 35,133,517 31,312,207 3,604,199 89.12%

주 택 과 1,783,381 3,170,468 2,499,097 671,370 78.83%

도시디자인과 276,472 263,944 263,944 0 100.00%

도시계획과 691,805 669,467 661,956 7,510 98.88%

도시재생과 1,512,463 1,587,271 1,512,462 74,809 95.29%

건 축 과 310,654 1,431,350 255,473 1,175,876 17.85%

공원녹지과 24,440,142 24,235,217 24,168,184 67,032 99.72%

부동산정보과 201,534 3,775,797 1,951,088 1,607,600 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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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9회계연도 세입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2019년도 29,216,451 35,133,517 31,312,207 3,604,199 89.12%

2018년도 32,452,216 37,972,507 33,579,341 4,368,675 88.43%

○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292억 1,645만 1천원

- 징수결정액 351억 3,351만 7천원

- 실제수납액 313억 1,220만 7천원

- 미 수 납 액 36억 419만 9천원

○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9.12%로써 전년도(88.43%)대비 0.69% 증가함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지출률 불용률

합 계 47,093,113 28,983,917 14,437,443 3,552,259 61.55% 7.54%

주 택 과 1,549,355 1,379,662 0 164,846 89.05% 10.64%

도시디자인과 584,616 543,582 0 38,759 92.98% 6.63%

도시계획과 1,679,478 744,940 754,034 161,579 44.36% 9.62%

도시재생과 2,278,613 558,071 1,689,297 26,055 24.49% 1.14%

건 축 과 447,269 382,091 0 63,038 85.43% 14.09%

공원녹지과 40,139,881 25,021,414 11,987,748 3,044,875 62.34% 7.59%

부동산정보과 413,901 354,153 6,364 53,103 85.56%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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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9회계연도 세출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지출률 불용률

2019년도 47,093,113 28,983,917 14,437,443 3,552,259 61.55% 7.54%

2018년도 44,545,545 31,407,225 9,809,463 3,024,308 70.50% 6.78%

○ 세출결산

- 예산현액 470억 9,311만 3천원

- 지 출 액 289억 8,391만 7천원

- 이 월 액 144억 3,744만 3천원

○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5억 5,225만 9천원으로, 불용률은 예산 현액 대비 7.54%이며,

전년도보다 0.76% 증가함

▣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불
용
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
변경 등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 계 12,257,982 2,814,402 84,722 22,300 1,906,030 69,778 731,571 0 22.96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1,203,004 127,733 84,722 2,625 0 119 40,267 0 10.62

공 원

녹지과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2,483,533 131,075 0 4,561 0 0 126,514 0 5.28

천문우주
과학관 조성 3,250,000 1,906,030 0 0 1,906,030 0 0 0 58.65

가로녹지
유지관리 2,644,906 140,088 0 15,114 0 69,659 55,314 0 5.30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등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

809,000 127,490 0 0 0 0 127,490 0 15.76

인력운영비 1,867,539 381,986 0 0 0 0 381,986 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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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6건 28억 1,440만 2천원이며

-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정산잔액과 사업비 지출잔액 등으로 1억 2,773만 3천원, 공원녹지과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억 603만원, 공원·

녹지대·마을마당 등 잔디·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1억 2,749만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수당지급 잔액 3억 8,19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은 2018년 11월 특별교부금 19억 5,000만원을

신청·교부받아 명시이월하고 2019년 4월 사업규모를 확대·변경하여

추진하였으나 연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19억

603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임

- 사업 추진시에는 시행 전 면밀한 사업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사업비 이월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잔여 인건비 등 예측 가능한 집행잔액 발생시에는 추경

감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5. 예산의 이용과 전용

1) 예산의 이용: 없음

2) 예산의 전용: 2건, 1,833만 3천원

▣ 예산의 전용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전용사유

감액 증액

합 계 3,849,761 18,333 18,333 　 　

공 원
녹지과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18,676 18,170 0　

2019.
12.2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가로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91,797 　0 18,170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0,506 163 　0

2019.
12.2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수목식재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8,782 　0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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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총 2건 1,833만 3천원이며, 공원녹지과 가로녹지 유지관리와 수목식재

사후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임

6. 예비비 지출

1) 예비비 지출: 1건, 1,248만 9천원

▣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공 원

녹지과

근교산 환경개선

(배상금등)
12,490 12,489 0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

입안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금액 지급

7. 다음연도 이월비

1) 명시이월: 27건, 109억 778만 6천원

▣ 명시이월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14,020,300 1,021,471 10,907,786 2,048,370

도 시
계획과

공항로
지구단위
계획재정비

연구
용역비

500,000 182,500 251,501 65,999

공항로 지구단위재정비 용역

완료예정일이 2020년 12월이므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

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무
관리비

200,000 0 200,000 0

복합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심사 이전에

선행해야 하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타당성 검증의뢰

일정이 2020년 1월로 변경되어

연내 사업추진 불가

시설비 300,000 184,100 79,285 36,615

복합신청사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완료

예정일이 2020년 5월 26일이므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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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도 시
재생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1,196,000 306,702 889,297 1

유관기관 협의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 불가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 200,000 0 200,000 0

2019년 11월 보조금 교부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를

명시이월하여사업추진하고자함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사무
관리비

21,600 0 21,600 0

2019.11.15. 보조금 교부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 불가

공공
운영비 2,400 0 2,400 0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3,000 0 3,000 0

기타
보상금 55,464 0 55,464 0

민간경상
사업보조

16,000 0 16,000 0

시설비 501,536 0 501,536 0

공 원
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자체)

자산및
물품

취득비
2,000 0 2,000 0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2019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집행 불가

등마루근린
공원조성
(토지보상)

시설비 3,892,000 1,211 3,890,400 388
토지 소유자 소송 제기로

인한 보상 지연

천문우주
과학관
조성

시설비 3,238,300 0 1,295,320 1,900,310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9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 불가
시설

부대비
11,700 1,300 4,680 5,720

개화산
보행자
전용

산책로
조성

시설비 696,600 201,541 492,293 2,765

2019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현재 국공유지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유지 구간 토지매입으로

인해 연내 집행 불가

어린이
공원정비

시설비 993,700 44,500 949,200 0 2019년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나

연내 사업추진 불가
시설

부대비 6,300 0 6,300 0

황금내
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

시설비 297,840 13,355 283,784 701 2019년 10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연내 사업추진 불가
시설

부대비
2,160 0 2,160 0

공암나루
근린공원

정비

시설비 794,960 39,580 755,326 54
2019년 11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연내사업추진불가시설
부대비 5,040 0 5,0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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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공 원
녹지과

개화산 등
산사태
예방 및
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 496,650 0 496,650 0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2019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 불가시설
부대비

3,350 0 3,350 0

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496,850 0 496,850 0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2019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 불가
시설

부대비
3,150 0 3,150 0

가로수
유지관리

자산및
물품

취득비
83,700 46,682 1,200 35,817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2019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

○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주요 이월내역은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비 중 시설비

8억 8,929만 7천원,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 중 시설비 5억 153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 공원녹지과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중 시설비 38억 9,040만원,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비 중 시설비 12억 9,532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중 시설비 9억 4,920만원, 공암나루근린공원 정비 사업비 중 시설비

7억 5,532만 6천원을 이월하였음

2) 사고이월: 15건, 35억 2,965만 7천원

▣ 사고이월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12,333,468 5,537,579 3,529,657 1,970,905

도 시
계획과

화곡1동
주거
생활권

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285,978 200,184 85,793 0

기초생활권 부문별 계획 확정 및
향후 제도화를 위한 협의, 행
정절차 이행 등에 대한 기
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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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도 시
계획과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연구
용역비 141,855 0 137,455 4,400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 구역
확장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부족

공 원
녹지과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476,020 405,945 51,996 18,078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사업추진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부족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시설비 1,433,326 1,238,978 177,253 17,093

동절기 안전사고 우려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
득이 준공기한 연기

공원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 2,800,344 2,057,600 735,055 7,689
관련부서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후 절대공사기간 부족시설

부대비
5,040 1,342 3,697 0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499,169 311,717 187,436 15
의견수렴 및 사전절차 이행
으로 사업 지연

개화산
되살리기

시설비 1,055,000 394,860 660,140 0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하였고
토목공사 이후 기계, 전기,
통신 등 후속공정 미도래시설비 1,295,760 304,479 991,280 0

천문우주
과학관
조성

시설비 3,238,300 0 42,670 1,900,310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사업
추진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부족

개발제한
구역생활
공원조성

시설비 500,000 118,450 380,210 1,340
지장물 보상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착공지연

창의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은행나무)

사무
관리비

1,000 100 900 0 주민 및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디자인 및
실시설계 자문 등 사업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이월시설비 20,000 0 20,000 0

에코스쿨
조성

시설비 575,176 503,924 49,406 21,845
시공사의 하자보증서 발급
지연

부동산
정보과

기본경비
자산및
물품

취득비
6,500 0 6,364 135

2019년 12월 시구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사업비가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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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 주요 이월내역은 도시계획과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

비 사업 관련 연구용역비 1억 3,745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 공원녹지과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 중 시설비 7억 3,505만 5천원,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비 중 시설비 16억 5,142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비 중 시설비 3억 8,021만원을 이월하였음

3) 계속비 이월: 없음

8. 기금 결산

▣ 기금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명
(해당부서)

2018년도말

조성액
(가)

2019년도 증감액 2019년도말

현재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3,369,128 278,180 692,663 414,483 3,647,308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디자인과) 3,369,128 278,180 692,663 414,483 3,647,308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36억 4,730만 8천원이며,

전년대비 2억 7,8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과 이자수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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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에 따라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맞추어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 201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정책사업목표 8개에 대한 지표는 26개이며

달성현황은 달성 24개, 미달성 2개임

10. 종합의견

○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292억 1,645만 1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3억 1,220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12%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88.43%보다 0.69%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은 36억 419만 9천원으로 건축과 11억 7,587만 6천원, 부동산정보과

16억 760만원, 주택과 6억 7,137만원으로 주요 미수납액은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 6억 5,917만 6천원, 건축과 이행강제금 11억 4,603만 6천원,

과태료 906만원, 부동산정보과 과징금 4억 8,542만 5천원, 일반부담금

2억 484만 1천원임

○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470억 9,311만 3천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289억 8,391만 7천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1.55%의 지출률을 보이며

불용률은 7.54%로 전년도보다 0.76% 증가하였음

○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6건 28억 1,440만 2천원이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 천문우주과학관 조성 사업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9억 603만원, 인력운영비에서 퇴직금 등이 예산액보다 적게 발생하여 3억

8,198만 6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11 -

○ 예산전용은 2건 1,883만 3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것으로 관련 지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 근교산 환경개선사업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금액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불가피한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사료됨

○ 이월액은 명시이월 27건 109억 778만 6천원, 사고이월 15건 35억 2,965만

7천원으로 2019년말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이월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나 철저한 사전조사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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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관계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

(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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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